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

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(제7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)

항로명 구간
속력

(대수속력을 말한다)
부산항

출입항로

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

의 구간

1. 북위 35도04분42초, 동경 129도07분10초(항계선)

2. 북위 35도04분25초, 동경 129도09분03초

3. 북위 35도02분53초, 동경 129도07분37초

4. 북위 35도04분12초, 동경 129도06분51초(항계선)

10노트

광양항

출입항로

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

의 구간

1. 북위 34도45분11초, 동경 127도49분57초

2. 북위 34도45분11초, 동경 127도48분34초

3. 북위 34도50분23초, 동경 127도46분52초

4. 북위 34도50분53초, 동경 127도48분22초

5. 북위 34도46분13초, 동경 127도49분55초

14노트

(위험화물운반선은

12노트)


